
[별표 5] 
발굴경비 지원 범위(제7조제2항 관련)

지원 대상 지원 범위

 1.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

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

  -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

  - 시굴조사 비용 전액

  - 정밀발굴조사 비용 전액

 2.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

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

  -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

  - 시굴조사 비용 전액

 3. 영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

건설공사

ㅇ 아래의 발굴경비

  -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

  - 시굴조사 비용 전액

  - 정밀발굴조사 비용 최대 3억 원


